
[별표5]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)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

 -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)에 따라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

질환은 결핵질환과 잠복결핵감염으로 환자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, 

해당 환자가 결핵질환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진료 받은 당일 외래진료 

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

구분  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

결핵

질환

가. 대상 :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질환자 

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(U84.3) 및 결핵

(A15~A19)상병으로 확진 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

나. 적용기간 :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

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

   -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

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 구분항목이 “완치” 또는 “완

료”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, “사망”은 사망일을, “진단변경”은 

진단변경일로 “중단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”은 해당 요양

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한다.

V000

잠복

결핵

감염

가. 대상 : 결핵예방법 제2조 제5호의 잠복결핵감염자이면서 고시 

제5조의2에 따라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자

나. 적용기간 :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

를 받은 경우

* 단,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등록

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

V010


